
[별  3] <개  2014.12.9.>

기금조성 옥외 고물의 종류 등( 30조 2항 2  )

종 류 규격, 태  자인 장 소   법

1. 지주  

이용 간

1. 하나  고면  크 는 가  

18m,  8m(  고면  

288㎡) 이내  하 , 입체 ㆍ

복합  고면  산   

외곽  사각  가상연결

한 면  또는 단면  70%에 

면 를 용한다.

2. 고  부분 지  높이는 

게시시  높이를 포함하여 도

면 평높이 부  25m 이하

여야 한다. 다만, 게시시  

가 도 면 평높이보다 낮  

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 높

게 할  있다.

3. 고  태는 다  각 목과 

같다.

가. 평면 : 고  한 면 이

상  이용하여 고내용  

자, 그림, 이미지 등 평면  

태  시하는 고

나. 입체 : 원 , 사각  등 

입체  도 이나 그 조합 태 

또는 실 모  등  이용하여 

고내용  입체 ㆍ조  

태  시하는 고

다. 복합 : 평면 과 입체  

조합한 태  고내용  

시하는 고

4. 게시시  구조 인  안

검사를 거쳐 하나 이상  철골 

1. 「도 법」 10조에 른 고속

국도, 일 국도, 특별시도ㆍ 역시

도   도 경계   「철도안

법」 45조에 른 철도보 지

구 부  30m  지역에 

해야 하며,「국토  계획  이용

에 한 법률」에 른 개 한

구역  녹지지역,「하천법」에 

른 하천구역에도 할  있

다. 다만, 다  각 목  사항에 

해야 한다.

가. 도 ㆍ ㆍ하천 등 시  

능이 지 고, 자연 목이나 

농작  생 에 지장이 없는 

곳에 해야 한다.

나. 자동차 등  운  시계(視界)

에 장애가 지 않는 곳에 

하여야 한다.

2. 고 등 간 이격거리는 주행

향   하여 500m 이상

이 게 해야 한다.

3. 「하천법」 2조 2 에 른 

하천구역에 고  하는 경

우에는 다  각 목  사항에 

해야 한다.

가. 시 (流水)  소통  

하천 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

해야 하며, 고   

닥  「하천법」 10조 1

항 4 에 른 계획 보다 



또는 이프 등 지주  고

 지탱할  있도  어

야 하고, 철재 게시시  주변 

경  자연경 과 조   

있도  철골모양이 외부  드러

나지 않게 해야 하며, 안 에 

지장이 없는 범 에  입체 ㆍ

조  태  게시시  

할  있다.

5. 고  자인  도시미  

 자연 경과 조   있도

 하 , 고  창 과 다양

 구 할  있도  해야 한

다. 이 경우 한국 외 고

는 고  자인에 하여 

계 가 등에게 자 해야 한

다.

낮아 는 안 다.

나. 에 하는 경우에는 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 법」 2

조 4 에 른 엔지니어링사업

자 또는 「 사법」 6조에 

라 사사 소 개 등  

한 사가 작 한 안 검토

를 첨부하여 하천 리청 부

 하천 용허가를 아야 하

며, 이 도  등 다른 능

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능

에 지장  주지 않도  해

야 한다.

2. 보탑 1. 하나  고면  크 는 가  

10m,  5m(  고면  

100㎡)이내이어야 하고, 고  

부분 지  높이는 10m 이내

 하 , 입체 ㆍ복합  고면

 산   외곽  사

각  가상연결한 면  또는 

단면  70%에 면 를 용한다.

2. 고속국도 게소 부지 안에

만 고  면 이 12㎡ 이내, 

고 등  부분 지 높이가 

지면 부  8m 이내인 

류 간  할  있다.

3. 그  사항에 해 는 1

 지주 이용 간  3 부  

5 지  규  용한다.

1. 공항ㆍ철도역사ㆍ버스  항만

미 , 고속국도 게소( 게소 진

입   출입 는 외한다) 부지 

안에만 할  있다.

2. 도 경계 부  1m 이상  

거리를 어야 하며, 보행자  

차량 등  통행에 해가 지 않

아야 한다.

3. 색ㆍ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

지ㆍ 통안 지 등  색상과 

동  우 가 있는 색상  사용

할  없다.

4. 고 등 간  이격거리는 지 

않 , 이미  고 과 경합

 인한 민원이 생하지 않도

 해야 하며, 도시경  고 하



여 해야 한다.

3. 상간 시규격  15조 6 를 용

한다.

1. 시를 할  있는 건  는 

15조 3 를 용한다.

2. 고 등 간 이격거리는 주행

향  200m 이상이어야 한다. 

다만, 자  건 에 그 건 명이

나 자  명ㆍ주소ㆍ 번

ㆍ상 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

 시하는 고 과 공업지역에 

있는 공장  그 부속건 에 시

하는 고  이 에 른 고

 간  이격거리를 용할  

고  보지 않는다.

3. 상간  고속국도변 지주 이

용 간  가 어 운 지역  

50미  이내에 인 한 건 에만 

해야 한다. 

고

  1. 를 이용하여 시하는 경우에는 원이 직  노출 지 않도  덮개를 씌워 

시해야 하며 이 멸하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고속국도 게소 부지 안에 

하는 류 고 등  외한다.

  2. 지역  특  등  감안한 특

   가. 나들목과 분 , 림픽 , 인천국 공항고속국도, 경부고속국도( 울

∼안  구간)에 해 는 책 원회  심 를 거쳐 고 등에 한 안

과 주변경 과  조 가 충분히 보 는 범 에  도   고 간  

거리ㆍ높이 한  할  있다. 다만, 평면  고 등  높이는 도

 이격거리를 과할  없다.

   나. 산지지역에는 입체  간 만 할  있다. 다만, 고 등  일부가 산

지지역에 걸 는 경우에는 평면   복합  간 도 할  있다.

   다. 산지지역에  고 등  높이는 지 부  산 한다.


